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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

인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 중 피해를 보상해주는 건설공

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공사가 성공적으

로 수행되려면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고를 사

전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건설공사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대상, 

금액, 기간 등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여, 건설

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업목적물의 피해나 재산

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을 가입

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건설공사보험은 시공부문과 용역부문 

손해배상보험 두 부문으로 구분된다. 용역부문 손해배

상보험은 전문가 손해배상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데, 관련법에 의해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건설보험 가

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건축법에서는 민간공사까지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시공부문 손해배

상보험의 경우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

무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로 대형건설업체가 수

주하게 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

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

널, 철도 등 18개 종류의 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발주자는 예정가

격 산정시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포함시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200억 미만의 중소형 공공공사와 민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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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피해 발생시 건설업체가 자기비용으로 손해배상

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억 미만 공사를 수행하

는 중소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나 위험관리능력이 대형

업체에 비하여 떨어질뿐더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부담

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공사보험의 중요성에 비해 선행 연구는 많지 않

았다. 먼저 송도헌(2001)은 현행 공사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험금 납입방법과 보험요율 개선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송영효와 이한덕(2003)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법적 

책임소재 및 책임배분을 가리기 위해 고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복구 및 적절한 손해보상을 

위한 방안으로 CM배상책임보험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조영준(2003)은 현행의 공공건설사업 수급인의 불완전 

이행 및 하자 책임관련 학설 및 입법 사례를 분석하였

다.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책임의 성질, 하차책임의 실

태와 국내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중의 불완전

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하자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설계용역에 대한 하자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전문책

임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박근형(2005)은 해상시설물공사 사례중심으로 국가계

약법시행령개선방안과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의섭(2010)은 국내 건설공사보험

의 현황을 설명한 뒤, 대형공사만 보험 가입 의무화 및 

높은 보험요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보험 

가입 대상 공사의 단계적 확대와 보험료 인하, 할인·

할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용희·최재호(2011)는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

도의 조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 금액의 상향, 보

험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용역부문(설계·감

리) 손해배상보험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을 주장하거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을 주장하고 있

다. 건설공사보험의 확대를 주장한 연구는 이의섭(2010)

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확대의 필요성을 설문을 근

거로 제시하고 있다.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

이 부족하고 재원마련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여건 속에서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확대방안을 분

석하고자 한다. 200억 미만 공사는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발주자는 공사 원가에 보험료를 반영

해주지 않고 있다.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앞

서 있는 대형 건설업체는 정부가 보험이라는 장치로 보

장해주는데 반해, 리스크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건

설업체가 대부분 수주하는 200억 미만 공사는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시공부문의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

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200

억 이하 공공공사로까지 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당위

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공사보험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가운데 시공부문 공사보

험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한다. 용역부문은 이미 모

든 공공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민간공사에 대한 용역부문의 

공사가입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시공

부문에서 공공공사의 보험가입 확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한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통계와 공사보

험가입 사례 등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건설공제조합의 건설공사보험 

판매 실적자료 등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예산

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 건설협회의 건설업 통계연감

자료를 사용하였고,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료 실적 자료

와 경과보험료를 근거로 분석하였다. 이를 건설부문에 

적절히 적용하고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 건설공제조합

의 실적 등과 비교하여 추정하였다.   

2. 건설공사보험의 도입 및 역할

2.1 도입배경 및 관련 규정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착공에서 완성 시까지의 전 기

간에 걸쳐 시공과 관련된 건설공사(건축 및 토목) 중에 

예상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공사물건(본 

공사 목적물, 가설공사) 및 시공자 재산에 끼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정의된다. 약관상에 명기된 면책사

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등)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공사 중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담보

하는 All risks 보험으로 공사의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CAR)과 「조립

보험」(Erection All Risks Insurance: EAR)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

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적·물적 손해는 물론 

사고 후 보상책의 미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

라서 정부는 1994년 조달청이 실시하는 설계·시공 일

괄입찰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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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995년 「부실공사 방지 개선 대책」에서 일

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보험 가

입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사에 건설공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원가에 포함

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

약법」) 시행령과 재정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

건」을 개정하여 건설공사보험 가입 범위를 추정가격

이 100억원 이상인 PQ 대상공사로 확대하였다. 현재는 

200억 이상 PQ 공사 및 턴키·대안입찰 공사가 건설공

사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으로 되어 있다.

건설공사보험의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을 규정하

고 있다.  먼저,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계약

법」 시행령에서 건설공사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 규정

을 두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지방자치

단체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건설

공사보험 가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55조).

한편 용역부문 건설공사보험의 경우 엔지니어링 손해

배상공제는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서, 설계·감리 등

의 손해배상공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

다. 전자는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 제31조, 엔지니어링사

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처리요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후자는 건설기술관

리법 제21조, 제22조, 제33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제52조, 제76조, 제117조,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업무요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실시

설계, 시공감리, 검측관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가 가

입대상이다.

이처럼 용역부문의 경우 모든 공공공사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용역비에 계상하고 있지만, 시공부문의 경

우 200억 이상 대형 공사만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실

정이다. 

Table 1. Related laws of construction insurance

Construction Construction service

Obliged projects

PQ, Turn-key, and 

alternative public projects 

greater than 20 billion won

All public projects (basic and 

enforced design, inspection, 

CM)

Who bear premium public owners public owners 

Enforced date 1995. 7. 6 2002. 1. 1

Related laws

·National Contract Law

·Local Contract Law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Engineering Technology

   Promotion Act

2.2 건설공사보험의 역할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은 공사 착공에서 완성 시까지 

전 기간에 걸쳐 시공과 관련된 건설공사(건축 및 토목)

중에 예상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공사물

건(본공사 목적물, 가설공사) 상의 피해 및 시공자 재산

에 끼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정의된다. 

건설공사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유형은 화재 및 폭발 

사고, 침식, 침하 및 수침 사고, 추락, 낙하물 사고, 건설

기계 및 장비 사고, 붕괴 사고 등이 있다.  

건설공사 사고로 인한 손해의 종류는 물적 손해, 인

명의 사망 및 상해, 공기 손실 및 결과적 손실 등으로 

구분된다. 물적 손해는 건설공사 수행 중 사고가 발생

하면 공사목적물, 공사에 투입된 자재, 공사 수행을 위

하여 설치한 가설물 및 구축물, 공사용 기계·기구·

설비·중장비·집기 비품뿐만 아니라 공사현장 주변

에 있는 발주자, 건설공사 관련자 및 공사와 관련이 없

는 제3자의 기존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

다. 두 번째로, 인명의 사망 및 상해는 건설공사 중 사

고가 발생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사

망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

망 및 상해는 근로자, 발주자와 공사 관련자뿐만 아니

라 제3자에게도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손실 및 결

과적 손실은 각종 건설공사 사고에 따른 공사 중단이나 

완공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발주

자의 경우 건설공사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이 지연되

면 미래의 예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 

복구와 재시공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져 투자 자금에 대

한 이자, 종업원 임금 등 고정비용이 계속 지출되어 심

각한 재정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역할

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보험은 건설공사보험에 가입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발주자, 시공자, 하

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발주자

에 대한 편익을 제공한다. 건설공사 중 대형사고가 발

생할 경우 시공자는 파산할 정도로 큰 손해를 볼 수 있

다. 발주자는 이러한 경우에도 시공자가 공사를 완성하

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사고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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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sses caused by accidents in construction 

둘째, 원도급자에게도 편익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공

사 계약서에서 시공자는 계약조건에 열거된 위험 이외

에는 발주자가 준공된 공사를 인수할 때까지 공사 상의 

위험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시공자는 건설공사보험을 부보해야 할 절대적인 필

요성이 있는데, 이는 초대형 손해는 시공자의 모든 재

력을 훨씬 능가하는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시공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

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 

셋째, 하도급자에게도 편익을 제공한다. 하도급자의 

활동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개의 원도

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하기 때문에 하

도급자는 그들의 작업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하도급자 역시 공동 피보험자로 명기하는 현재의 

건설공사보험 관례는 하도급자에게도 안전장치를 제공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적 편익을 제공한다. 건설공사 중 사

고로 인해 공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인명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시공자가 건설공사보험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

가 파산하다면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건설공사보험은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할 수 있어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3.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

3.1 일부 공공공사만 가입 의무화로 형평성 문제 

발생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무화 가입대상을 200억원 이상 

PQ공사 및 턴키·대안입찰 공공공사 등 대형공사 위주

로 제한하고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청에서 공사 원

가에 반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로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공사는 보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해 주고, 중

소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의 공공공사에 대해

서는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는 셈이다. 이는 용역부문 

손해배상보험의 경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가입을 의

무화시켜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해주는 것과 대조적

이다. 즉 용역부문 건설손해보험은 공사규모  또는 업

체 규모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공사 보험손해액 규모와 

손해율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는 건설시장의 위축으

로 인한 과다한 경쟁과 건설공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

른 무리한 공사 진행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이루어지며 사고발생시 손해규모가 크므

로 공사보험의 손해액과 손해율은 각 년도에 따라 편차

가 큰 특성을 가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고율

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과당경쟁

과 저가낙찰로 인해 건설공사의 예측하기 곤란한 리스

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Table 2. Construction insurance contract and loss
(unit: billion won)

Year
No. of 

contract

Total insured 

amount

Earned 

premium

Loss 

amount
Loss rate

2004 1,430 54,228 163 67 41.5%

2005 1,248 97,307 195 54 27.9%

2006 1,248 87,681 194 118 60.9%

2007 1,296 72,052 188 69 36.8%

2008 1,228 70,123 177 75 42,3%

2009 1,762 96,009 201 64 32.2%

2010 1,939 120,737 224 112 50.5%

2011 1,749 103,253 210 144 68.7%

합계 11,900 701,390 1,552 703 45.4%

※ Source :「Insurance Monthly Report」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이처럼 현재 건설공사 보험은 대형공사 위주로 가입

이 의무화되어 있어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사고 위험

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규

모에 대한 공사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험은 직접

적인 피해복구비용 외에도 신속한 처리로 인한 공사지

건설공사보험 확대 당위성 및 예산소요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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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손실의 감소와 공공의 불편 감축 등 간접적인 효과

도 있다.

3.2 일부공사는 자기비용으로 보험 가입

실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한 건설공사를 분석해보면, 

공공공사 중 2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의 보험가입

도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제조합의 지난 5년

간(2008년-2012년)의 내부 실적자료를 보면, 시공사가 자

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비의무공사(200억 미만 공사)의 

비중이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의무대상공사(200억 이

상 공사)의 21%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보험료 기준으

로는 10%에 해당한다. 다수의 중소규모 공사 업체들이 

공사 사고 피해에 대한 위험부담을 보험에 가입하여 대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연히 시공자가 자기 

부담으로 보험료를 처리하게 된다. 

나아가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사고에 대비하여 건

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민간공사(민간+민자)는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전체 

보험가입 공사 가운데 4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보

험료 기준으로는 23%수준으로 나타난다.

Table 3. Record of non-obliged construction insurance
(unit: million won)

Public works Private works

Total
obliged

non-

obliged
sub-total ratio private+PI ratio

’08

volume
130,755

(36%)

233,898

(64%)
364,653 33% 746,980 67% 1,111,633

premium
1,755

(62%)

1,075

(38%)
2,830 64% 1,611 36% 4,441

09

volume
556,939

(85%)

99,553

(15%)
656,492 53% 577,300 47% 1,233,792

premium
8,282

(97%)

269

(3%)
8,551 83% 1,758 17% 10,309

10

volume
830,700

(81%)

190,793

(19%)
1,021,493 76% 316,870 24% 1,338,363

premium
14,205

(89%)

1,693

(11%)
15,898 91% 1,524 9% 17,422

11

volume
1,062,133

(92%)

96,255

(8%)
1,158,388 68% 543,256 32% 1,701,644

premium
7,462

(96%)

303

(4%)
7,765 85% 1,338 15% 9,103

12

volume
989,163

(75%)

330,286

(25%)
1,319,449 43% 1,736,308 57% 3,055,757

premium
6,057

(90%)

697

(10%)
6,754 53% 6,103 47% 12,857

Total

volume
3,569,690

(79%)

950,785

(21%)
4,520,475 54% 3,920,714 46% 8,441,189

premium
37,761

(90%)

4,037

(10%)
41,798 77% 12,334 23% 54,132

※ Source: unpublished data, Construction Guarantee Cooperative

이는 공공공사 중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자기

비용으로 가입하여 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경제적 손

실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즉, 공사 중 발생한 현장 주변 피해를 

보험으로 적절히 처리하고 경제적 손실 배상 및 민원 

해결을 통하여 공사지연 방지 등 보험의 본질적 혜택

을 누리게 된다. 이같이 이미 건설공사가입의 필요성

은 건설업체들이 절감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에 대한 

지원은 200억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보험의 가입이 절실

하다. 

3.3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 지원 필요

특히 리스크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들은 

보험가입을 통해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높일 수 있

다. 중소규모의 공사는 중소업체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업체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처리와 

사고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로 

인해 피해처리 및 복구 지연으로 인해 시공사와 발

주처의 공기지연손실이 커질 수 있다. 

피해손실이 과중하거나 공기지연이 심화될 경우 과다

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가 부실화하는 경

우 발주처의 공기지연 손실은 물론 공공의 피해로 이

어질 수 있다. 공기지연은 결국 공공시설의 공급을 지

연시켜 이러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에

게 피해를 주게 된다. 공사보험을 가입하면 사고발생시 

보험사의 금전적 보상을 통해 보강 또는 복구공사를 신

속히 재개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피해처

리도 신속히 할 수 있으므로 시공업자의 안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된다. 

3.4 사례와 시사점

<사례 1: 부산 광안대교>

부산 광안대교 사례는 7,899억원 규모로 건설공사보

험 가입이 의무화된 공사이며, 보험가입의 혜택을 매우 

잘 보여준다. 부산 광안대교 공사의 경우 건설 당시 4

개 공구에서 20여개 시공업체가 납입한 보험료는 총 49

억원 이었다. 그 중 가장 난공사로 여겨진 현수교 부분 

시공업체가 10회에 걸쳐 수령한 보험금은 약 64억에 이

른다.  

<사례 2: 방화대교> 

반면, 최근 발생한 방화대교 사고 사례는 1098억원 규

모이며 공사 연장기간 중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사고 피해를 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피해자 측과 협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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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및 언론 대응 등 사고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뺏

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 

사고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9.3억의 보험

료를 납부하였다. 하지만 2012년 3월 이후 공사연장기

간(2012.3.~2014.6.)에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복

구공사 비용을 시공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

를 초래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대형공사의 경우이지만, 중소 공

사의 경우도 보험 가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됨

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안대교의 사례는 예측할 수 없

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험의 본질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광안대교 건설공사에 이러한 보

험의 순기능이 없었다면 공사완공에 상당한 차질이 있

었을 것이다. 중소규모의 일반공사는 리스크 관리능력

이 열위하여 사고 발생시 공사 중단 또는 처리 지연 등

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소정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능력이 열위한 

중소업체들의 공사 조업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사들의 처리경험 및 

전문적 지원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상충을 객관적으

로 조율하여 중소업체들이 분쟁 대응 능력이 부족해 발

생하는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고의 원인이 누

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발주자, 시공자, 하도급자, 설계

자, 감리자등 관계인들의 배상 책임이 달라지므로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을 보험사들이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피해처리 및 공사재개 등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시

공사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시공사간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들 간의 전문적인 처리과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분쟁처리가 가능하다. 사고로 인해 

인근주민이나 통행인 등 제3자가 피해를 입거나 간접적 

피해손실을 주장하며 거액의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 경

우,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하게 된

다. 이때 보험사들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같은 

분쟁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점을 찾는데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4. 건설공사보험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 추정

4.1 가입 대상 규모 산정

우선 건설공사 손해보험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가입대상 공사를 근거로 향후 가입대상에 포함될 공

사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

면, 2011년 기준 총 공공공사 36조 9,196억원 가운데 

공사보험가입 대상공사는 21조 3,693억원이며, 의무가

입대상이 아닌 공사는 15조 5,504억원(42.1%)으로 나

타난다. 비의무 가입 공사의 최근 3개년 평균비율은 

46%로 산정된다. 특이한 점은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

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Table 4. The volume of non-obliged projects

(unit: 100million won, %)

Year
Total(B+C) Obliged projects*(B) Non-obliged projects (C)

number volume number volume number(%) volume (%)

2011 19,673 369,196 321 213,693 19,352(98) 155,504(42.1)

2010 19,690 374,327 274 200,389 19,416(98) 173,938(46.4)

2009 22,989 661,578 530 462,060 22,459(97) 199,518(30.1)

2008 23,797 437,754 385 283,819 23,412(98) 153,935(35.1)

2007 16,256 325,557 422 246,840 15,834(97) 78,717(24.1)

※ Source: Unpublished data,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4.2 요율 추정에 근거한 예산소요

공사보험료 원가반영액은 조달청에서 공사원가에 반

영하는 요율인 보험개발원의 공종별 참조  순요율에 공

종별 공사액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보험개

발원의 참조 순요율표는 세부공종이 너무 많으며 개별

공사 특성에 따른 개별요율 적용 등 추가변수가 많아 

각 세부공종별 공사보험 가입규모와 보험료의 산출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세부공종별 분류에 따른 공공공사 발주규모에 대한 통

계치를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완적인 대안으로 각 보험사 보험료 실적치

에 근거해서 원가반영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

다. 민간, 공공공사를 다 포함하는 과거 3개년 공사보험 

실적치와 경과보험료를 이용하면, 평균 보험요율은 약 

0.19%로 산출된다.

 

Table 5. Insuring record by year
(unit: 100 million won, %)

Year Insuring volume(A) Earned premium(B) Ratio (B/A)

2010 1,066,761 2,480 0.23

2011 1,181,185 2,104 0.18

2012 1,160,701 2,043 0.18

Total 3,408,647 6,627 0.19

※ Sourc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다수의 보험사에 공동으로 보험가입한 경우가 있으

므로, 개별사의 실적을 참고하면 중복제외 시 보험료율 

실적치는 0.29%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보험사의 영

업비와 손해조사비등 부분(30%)을 차감하여 원가반영율

을 0.2% 수준으로 추정하였다.2) 공공건설공사 규모를 35

조∼40조 정도로 가정하고 평균요율 0.2%를 적용하면, 

총 공공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700억원∼800억원으로 추

건설공사보험 확대 당위성 및 예산소요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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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공사의무대상이 아닌 비 대상 공사 비중을 46%

정도로 가정하면, 공사보험의무대상을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는데 따른 추가예산 소요액은 322억원∼3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Table 6. Required budget for insurance premium

(unit: 100million won, %)

Total budget Obliged projects Non-obliged projects

3.5 trillion won of 

public works
700 378 322

4.0 trillion won of 

public works
800 450 350

하지만 현재 의무 가입 대상 공사는 토목공사 등 고

위험 공종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험료율이 평균보다 높

으므로 의무가입대상 확대시 필요한 예산은 평균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보다는 작을 것이다. 건설공제조합

의 내부 실적 자료를 분석해보면 의무가입대상의 요율

보다 비의무가입대상의 요율이 1/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기준 요율표 상에서 보아도 토목부

분의 공종은 0.4%대의 요율이 많으며, 토목 부분이 포함

되지 않는 공종은 0.2%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

의무대상의 원가율이 의무대상의 원가율의 1/2 수준이

다. 보수적으로 보아 양 대상의 원가율이 2배의 차이가 

난다고 가정하면 비의무가입대상의 원가율은 0.13% 수

준, 의무가입대상의 원가율은 0.26% 수준으로 추정 가능

하다. 따라서 전체 공공공사로 건설공사보험 가입 의무

화를 확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원가반영을 위한 예산

은 209~239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7. Required budget for insurance premium, 

considering risks
(unit: 100million won, %)

Total budget Obliged projects Non-obliged projects

3.5 trillion won of 

public works
700 491 209

4.0 trillion won of 

public works 
800 561 239

4.3 전략적 확대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설계, 감리 용역에 대한 보험은 공

사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시공부문의 경

우는 200억 이상 공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대형공사뿐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일반 공사

의 시공부분에까지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

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

을 검토해보아야 할 할 것이다.3)  

만약 예산 제약 등으로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가 곤란

하다면 단계적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공사규

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1단계 200억 미

만 100억이상, 2단계 100억 미만 전체 등으로 확대시키

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공사종류별로, 비의무 공사 중 가

입 비중이 높은 공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의무 공사 중 가입 비중이 높은 업무용 건물, 주거용 

검눌, 도로공사 등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만약 예산 제약으로 건설공사 부보범위를 순차적으

로 하여야 한다면, 우선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 두번

째로 제 3자의 인명손상, 세 번째로 제 3자의 물적 상

해의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필요성과 

확대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

의 등장배경과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건설공

사 손해배상 확대의 당위성과 확대시 필요한 예산소요 

등을 추정해 보았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가입 대상, 금액, 기간 등

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

무화되어 있다.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

치 못한 사고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건설공사 손해배상보험의 경우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리스크 관

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대형 건설업체는 정부

가 예산 지원을 통해 보험이라는 장치를 보장해주는데 

반해, 리스크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업체의 건

설공사는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

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

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의무대상 

공사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

3) 앞서 지적했듯이 용역부문 손해배상보험의 경우 건축법에서 민간공

사의 경우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2) 실제 보험 가입시 특약사항과 표준요율 적용이 안되는 경우 가산 요

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입찰과정에서 낙찰율이 낮아지면 이에 따라 

보험료 원가 반영분도 낮아지는 등 현실을 고려시 30% 이상 차감하

여야 하지만 보수적인 추정을 위하여 차감율을 30%로 제한하였다.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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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지어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설계·감리 등 

용역부문 손해배상보험은 모든 공공공사의 손해배상보

험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과 대비된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건설공사 손해배상보

험의 중요성과 기능에 비추어 공공공사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공사의 보험가입을 당연히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

안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공공공사 중 대형공사

에만 의무화 및 예산 반영이 이루어는 현재 규제를 개

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중소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을 보험사들이 신속히 처리

함으로써 피해처리 및 공사재개 등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사고에 의해 인근주민이나 통행인 등 제3자가 피

해를 입거나 간접적 피해손실을 주장하며 거액의 피해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사들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점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비의무공사의 최

근 3년 평균 비중은 46%로 나타나며, 보험사의 보험료

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

종별 위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

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

사에 대한 보험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

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예산 제약 등으로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가 곤

란하다면 공사규모, 공종, 부보범위별로  단계적 접근도 

가능하다. 공사규모별로는 1단계 200억 미만 100억 이

상,  2단계 100억 미만 전체 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건물공사 및 도로공사 등 비의무 공사 중 가

입 비중이 높은 공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 제 3자의 인명손상, 제 3자의 

물적 상해의 순으로 부보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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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보험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확대를 위한 예산소요를 추정하였다. 건설공사 손해배
상보험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
한 사고로 인한 사업목적물이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다. 현재 200억 이상 PQ공사 및 대형공사
만을 의무가입대상으로 공공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보험료를 부담
하지만,  200억 미만 공공공사의 경우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비의무대
상 공사라도 많은 경우가 자기비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난다.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면 건설업체의 부족한 사고관리능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안정적인 조
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업체에 대한 보호와 중소규모 공사의 조업안정성을 위해 200억 이상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되어 있는 현재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 규모 공사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비의무가입 공사
의 최근 3년 평균 비중은 46%이며, 보험사의 보험료율에 근거한 원가반영율은 0.2%로 산출된다. 여기에 공종별 위
험도를 감안하면 비의무가입 공사의 원가반영율은 0.13%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200억 이하 공사에 대한 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가 35조원 규모라면 209억원, 40조원이라면 23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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